
2024년 04월 27일 12시 59분





임시운행허가

자동차 등록전에 임시운행을 하고자하는 경우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합니다.

임시운행허가

구비서류

공통사항

임시운행허가 신청서 책임보험가입증명서

임시운행목적과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

수출신고서 수입신고서

양도증명서 등

* 소유자 신분확인 서류

사용자본인 : 신분증 지참

대리인 :

(개인) 위임장(도장날인,소유자 신분증사본), 대리인 신분증
(법인) 위임장(인감날인) 법인인감증명서(사용인감계 가능), 대리인 신분증

추가사항

수출선적 : 말소사실증명서(증명용) 부활등록 : 말소사실증명서(부활용)

신규등록, 임시검사 및 신규검사 : 제작증 수입차량 : 수입신고필증

유의사항 - 임시운행허가기간

신규등록신청 : 10일

수출을 위한 운행 : 20일

자기인증에 필요한 시험 또는 확인을 위한 운행 : 40일

제작자등의 연구개발목적의 운행 : 2년의 범위내

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반납

신규등록신청서 신규등록창구에 반납

* 임시운행허가증 또는 번호판을 분실한 경우

임시운행허가증: 전산상 자료내용 대조 후 이상유무에 따라 반납가능

임시운행번호판: 분실확인서(관할경찰서장 발행) 제출

과태료

허가기간을 경과한 때 : 10일이내 5만원(신규등록외), 신규등록용으로 발급 시 10일경과 후 매1일 초과시 마다 1만원 추가, 최
고 100만원, 임시운행 목적위반 : 50만원

*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반납지연 : 10일이내 3만원, 11일째부터 매1일마다 1만원 추가, 최고 100만원

수수료

증지 : 1,800원

 > 자동차등록 임시운행허가임시운행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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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www.mokpo.go.kr/car/registration
https://www.mokpo.go.kr/car/registration/temporary


관련법규

자동차관리법제27조, 자동차관리법시행령제7조,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26조~제30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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